
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

제1조(목적)

본 시설에서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

물리적 학대의 예방과 대응의 지침을 제정하여 노인들이 존경과 존엄

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데 있음

제2조(학대의 정의) 

노인학대"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

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(노

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)

제3조(학대의 행위)

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, 언어ㆍ정서적, 성적, 경제

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

절한 보호조차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, 자기방임 및 유기를 행함을 말

한다

제4조(학대행위 금지)

노인복지법 제39조의9(금지행위)에 의거, 누구든지 학대행위를 해서는 

안된다. 

제5조(신체적 폭행)
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6조(정서적 수치심)
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

된다.



제7조(방임행위)

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

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8조(노인의 이용행위)
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해서

는 안된다.

제9조(착취)
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

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10조(학대 피해자의 대응조치)

노인의학대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

응급조치를 해야 한다.

제11조(시설에서의 학대방지와 응급조치)

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교육, 조사, 인식개선 등의 노력을 해

야 한다.

 

□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

 1)신고요령

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

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 2항)

 ◼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

 ◼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


2)신고방법

 ◼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

 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

 ◼ 서신, 온라인 등을 이용

3)신고내용

 ◼ 피해 노인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

 ◼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

4)신고자의 비밀보장

노인보호전문시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

하며,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

다. (노인복지법제 39조의 6 제 3항)


